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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12·1 개  사태’  법   평  해결

 규 창

실 연 원

한  12월 1  개 공단 상주 원 및 업 동에 가피한 원  한 사 계   

통한 모든 통행 원  엄격한 차단, 개  지, 동- 산역 열차운행 지, 남 경

사  폐쇄 및 남  계  원 철 , 통행․통  질  반  재  취하겠다는 통보  

지난 11월 24  우리 에 달하 다.  같  는 그동안 남 한 당  사 에 체결  남 합

 반하는 것 다.

첫째, 사 계   통한 모든 통행 원  차단하는 는 남과  원과 통행차량 등  

신 하고 안 한 과 체  보장하  하여 극 하고,  남  원  신변안 과 

 및 체  목 행에 필 한 편  보장하  합 한「개 공업지  강산 지   

및 체 에 한 합 」 2  1항과 2항  반하는 것 다.

째, 개  지는 남과  상 방 법  한 바에 라  승 한 경우에는 상 방 

 운 경 동  보장한다고 합 한「남 사  보장에 한 합 」 2  3

항  반하는 것 다.

째, 동- 산역 열차운행 지는 산- 동간 철도  송  시 하  합 한 2007  10월 

4 「남 계 발 과 평 번  한 언」및 2007  11월 16  합 한 1차 리 담 합

 반하는 것 , 열차  상  운행과  모든  남 철도운 공동 원 에  합

하여 처리하  한「남 사  열차운행에 한 본합 」 2  3항 반에 해당 다.

째, 남 경 사  폐쇄 및 남  계  원 철  는 사  운 ․ 리  

한  들에 해  남과  방  합 하여 하  합 한「남 경 사

 개  및 운 에 한 합 」 4  5항과 동 합  해  및 용과 하여 발생하는 

는 남 경 진 원  또는  원 가 하는 에  하여 해결하  합 한 

6  반하는 것 다.

다 째, 통행․통  질  반 에 재  가하는 는 남  원  신체 가  보장한다고 

합 한「개 공업지  강산 지   및 체 에 한 합 」 10  1항  반하는 

것 다.

한   같  들  남한 가 6․15공동 언과 10․4 언  하고 결책동  

하  남 계  고  악 시켜  남한 당  라  우리  당 에 책  가하

고 다.  에  한  가 법상 복 (復仇, reprisals) 또는 (counter-measures)

에 해당 는지  여  검토할 필 가 다.

법상 복  또는 란 법한 행 는 하지만 상 방  법행  지 또는 료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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키  하여 가해지는 같  도  법행  말하 , 상 방  법행 에 하는 행 라는 

에  법  각 다. 통 법상 복 가 법한 행   해 는 첫째, 복  목

 가해  가 책  변경시켜 법  하도  하는 것 어야 하  째, 복  행 는 가해

에게 법행  지 및 해배상  한 후에 루어 야 하고 째, 복  는 가해 행

 비 해야 한다. 2001  11월 엔 법 원 에  채택 「 법행 에 한 가책  

안」   건  통 법상 복  건보다 훨씬 강 하고 다.

 같  건  볼  한  가 법한 복  또는  법  지 않  

해 는 남한  법행 가 재하여야 하고 한  가 남한  행  같  도 어

야 한다. 그러나 남한 가 6․15공동 언과 10․4 언에 하여 한 장  취하지 않 는 

하 지만 그 다고 6․15공동 언과 10․4 언  극  하거나 6․15공동 언과 10․4

언에 반 는  취한 도 없다. 다시 말해 남한  법상 법행 가 재하지 않

는다.

라  다  건들  검토할 필 도 없  12월 1  취해지고 는 한  남 강경 들  

법상 복  또는    없다. 라  한  남 강경 들  법  차원에  

법상 법행  간주 어야 하 , 한  에 한 법상 가책  담하여야 한다.

그러나 한반도에 장  는 상 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. 남 한  동시 가 한 엔헌장  

쟁  계  평  안  지  태 게 할 우 가  경우 쟁 당사 는 평  방

법에 하여 쟁 해결  하도  규 하고 다( 엔헌장 33 ). 1970  10월 24  엔 에  

채택 「 엔헌장에  가간  우 계 및 에 한 법  원  언」도 가들  

쟁  평  방법에 해 해결하여야 하 ( 2원 ), 엔헌장상   신 실하게 행하도

 하고 다( 7원 ).

결  남한과 한  모  엔 원  쟁  평  해결할 법상  가 

다는  상 할 필 가 다. 한  사  원  번 남 강경 들  법상 

법행  식할 필 가 다. 라  한  번 들  단하고  같  들  재발

지 않게 하여야 한다.


